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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의 업무특성에 맞는 응급상황대처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응급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한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S 및 G지역 노인요양시
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2020년 7.10~8.15 실시하였으며, 최종 23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는 χ2
검정,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응급상황 경험은 시설군 68.9%, 
공생군 50.7%로 두군간에 차이가 있고(χ2=8.42, p=.004), 응급처치 담당자는 시설군 간호(조무)사 55.3%, 공생군 시설
장 42.7%였으며, 두군간에 차이를 보였고(χ2=27.84, p<.001), 응급처치 경험은 시설군 56.5%, 공생군 68.0%, 응급처치
항목은 시설군 해열처치, 복약도움, 하임리히법, 공생군 119 및 보호자 연락, 해열처치, 하임리히법순으로 실시하였다. 
응급처치 지식은 시설군 11.60±2.09점, 공생군 9.08±2.28점으로 집단간 차이가 있었고(t=8.39, p<.001), 응급상황대
처능력은 시설군 52.94±5.27점, 공생군 47.33±4.39점으로 두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t=8.00, p<.001). 또 시설군에서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상황대처능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 시설과 공생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응급상
황 경험 및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규모별 기관특성에 맞는 응급교육을 
개발하여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that provides basic data to develop customized emergency 
education programs for strengthening the emergency coping ability of facility and group home 
caregivers. Data were collected from 7.10~8.15  in 2020 in the S and G areas. A total of 236 
questionnaires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Data were analyzed using χ2,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pproximately 68.9% facilities and 50.7% group homes experienced 
emergencie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χ2=8.42, p=0.004). First aid personnel were nurses
(nurse aides) 55.3% facility and 42.7% of facility directors group home, showing differences (χ2=27.84, 
p<.001). 56.5% and 68.0% in the facility and group home, first aid care : ice pack, medication, Heimrich
in the facility and 119 and guardian call, ice pack, Heimrich for the group home. First aid knowledge 
was determine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facilities (11.60±2.09) and group homes 
(9.08±2.28) (t=8.39, p<0.001). Similarly, the emergency coping abilitie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t=8.00, p<0.001) between facilities (52.94±5.27) and group homes (47.33±4.39). In addition, a positive 
correlation was established between the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s and the emergency coping 
ability in the facilities. Overall, our data indicates that the emergency experience, emergency knowledge,
and emergency coping abilities of the facility and group home caregiv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We
propose that emergency education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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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우리

나라도 이미 2018년에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
들었으며,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
여 시설과 재가급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2008
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으로 구분하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1].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뇌졸중,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기능장애가 있어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노인
에게 생활이나 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도 일정 부분 함께 제공하고 
있다[2]. 이중 노인요양시설은 입소노인 10인 이상의 중
간에서 대규모의 요양시설 형태를 갖추고 급식·요양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입소노인 5인이상 9인 이하의 일반가정
과 흡사한 소규모 형태 시설로, 기본서비스 내용은 노인
요양시설과 동일하나 가정과 같은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
공하고 있어 개인생활이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다[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은 노인성질병 때문에 일
상생활의 기능저하로 거주지에서의 건강관리가 어려우나 
의학적 처치는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하여 24시간 연속 돌봄제공을 받아야 하는 건강특성
을 가지고 있다[4,5]. 또한 욕창, 요실금, 낙상, 섬망등의 
노인증후군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어 위급한 신체적 조건
에 처하기 쉬우며[6], 거동이 불가한 와상 상태가 많고, 
감염관리에 취약하며, 다약복용의 상호작용 및 부작용의 
결과로 언제든지 쉽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에 노출되어 있다[7-9]. 이로 인해 응급실 이용률이 잦고 
입원기간이 길며, 의료비 지출비율과 함께 사망률 또한 
높게 보고되고 있다[10,11]. 따라서 응급상황으로 부터 
노인의 생명을 확보하고, 더 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응급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12]. 특히, 요양보호사는 최일선에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돌봄인력이기 때문에 노인의 응급상황을 가
장 먼저 발견하는 최초목격자가 될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응급상황대처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과 재가로 구분

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핵심인력으로 시
설서비스는 입소한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및 심신기
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 밀착되어 24시간 동
안 직접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
러 선행연구[13-15]에서는 노인의 질병 악화로 인한 응
급상황과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한 손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대처능력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 최일선에서 노인들에게 돌
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근무중 노인 응
급상황을 Kim, Kim[13]의 연구에서 47.2%, Kim[15] 
연구에서 90.5%로 높이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 요양보호사들의 응급상황대처능력은 Kim[15]의 연구
에서 60.57점, Kim, Kim[14]의 연구에서 74.26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 위급사항을 최초로 발견하는 
주변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골든타임을 살려서 최초반응자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응급상황대처능
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Lim, Lee[16]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주요 
돌봄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실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대상 응급대처 교육은 직
무교육이나 보수교육 등 법적 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실
정이며, 이로 인해 대부분 기관별로 시설장 주관하에 자
체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17,18].

한편 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서는 노인들의 건강상태
나 신체의존도를 기준으로 1-5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설서비스는 대부
분 신체적 의존도가 높은 1～2등급, 재가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경한 3, 4, 5등급 노인들이다. 따라서 노인요양시
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 경우 모두 시설서비
스 대상자로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도가 높은 노인들
이 대부분이다. 또한 3, 4등급의 경우에도 노인이 희망하
고, 가족이 돌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은 정신행동증상이 2개이상, 의사소
견서에서 항목간 점수의 합이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등급을 받을 수 있다[19]. 실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의 등급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노인요양시설은 1, 2등급 48.1%, 3등급 51.9%,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마찬가지로 1, 2등급 46.7%, 3등
급 55.3 %로 두집단간 입소자의 등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 또한 Yoo et al[21]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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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요양 필요도가 높은 신체기능 점수 1순위자 
비율이 노인요양시설 31.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6.3%, 인지기능 저하 1순위자도 노인요양시설은 입소
자의 70.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74.0%로 나타나 
기능상태에서도 두군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 건강상태
나 기능상태 모두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종합하면,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은 노인의 질병 중증도와 특성 및 기능상태에서 많은 차
이가 없기 때문에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서는 시설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건
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시사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에는 시설장, 사무국장 등 기본인력 뿐만 아니라 의사(촉
탁의),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이 있
다. 이와 다르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필수인력인 시
설장(사회복지사)외에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으로 간호(조
무)사 또는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다. 실제 Noh 
et al[20]이 5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7.4%에 불과하였으며, 간호(조무)사가 1명도 없는 곳도 
2.9%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
과 같은 분위기에서 입소자 개인의 욕구 선호도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보다 밀착적으로 제공한다는 이점은 
있으나, 소규모 시설이라는 한계로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의료인력 배치에 대한 의무화 기준이 없어 의료인력이 
부재하거나, 배치가 미흡하여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21].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은 두집단 모두 장기요양등급 수준이 1-2등급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상태나 기능상태에 커다
란 차이가 없이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률도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Noh et al[20]는 
두기관 간에 필수인력 및 의사(촉탁의), 간호사 등 의료
인력에 대한 의무화 기준과 입소자 1인당 요양보호사 배
치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전문인력의 부재와 함께 돌봄
인력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차이
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컨데, 노인요양시설은 조직구조
에 따른 위계적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력에 의해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업무 영역별 
협력과 대처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 반면 9인 이하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은 시설장이 사회복지사를 겸하는 경
우가 많아[22], 1인이 시설장겸 사회복지사 역할을 함으

로써 업무량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3] 시설장 직업군이 
비의료인인 사회복지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23] 응급상
황 발생 시 의료지식의 부족으로 응급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의사(촉
탁의)의 부족과 함께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
어 요양보호사가 응급상황을 직면할 경우 조직체계를 통
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업무환경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들의 응급상황에 효
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두집단간 요양보호사들이 
경험하는 응급상황 및 응급상황대처능력에 실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기관특성에 적합한 대처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로 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대처능력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Kim, Kim[14]가 시설과 재가요양보호
사의 응급상황대처능력에 대한 인식, Kim[15]이 시설과 
재가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대처능력을 비교하는 연구 등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대처능력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규모별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여 요
양보호사의 응급상황대처능력을 파악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하여 기관특성에 따라 요
양보호사가 직면하는 노인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기관특성에 적합한 응급상황대처능력을 강화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 규모별로 요양보호

사의 응급상황대처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응급교육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력
을 비교한다.

2)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지
식, 응급상황대처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3)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
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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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

양보호사의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
력을 비교・분석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관 규모별로 
응급상황대처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응급교육프로그
램 개발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10인이상

의 노인요양시설과 5~9인이하의 노인요양생활가정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9.4 program[24]
을 이용하여 산출할 때, independent t-test 수행 시 적
정 표본 수는 요양보호사가 상대적으로 노인요양시설보
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적은 비율로 분포하여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그룹 간 
비율을 1:2의 비율로 환산하였다. 이에 효과크기 0.5, 유
의수준 α=0.05, 검정력 0.9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요양보호사군은 64명,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군은 
128명으로 총192명이 산출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는 총 240부를 배부하여 회수가 되지 않거나 부적
절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총236부를 분석하였다. 

2.3 자료수집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수집은 2020년 7월 10일부터 8

월 15일까지 실시하였다. S 및 G지역 소재 노인요양시설
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먼저 유선을 통해 설문 협조요청을 한다음 설문조
사에 협조를 동의한 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우편 또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령하였다. 최종 설문지 회수는 노인요양시설 10개기
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5개기관으로 부터 수령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지식
Kim, Lee[25]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지식 도구를 

Kim, Kim[13]이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면서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Kim, Kim[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연구

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일부 수
정한 도구는 간호학 교수 3인,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시설장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부
터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응급상황 경험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
정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1년동안 근무 중 
경험한 응급상황, 응급상황 최초보고자, 응급처치 담당
자, 응급처치 경험, 병원 이송경험 등 총 7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응급지식은 기본심폐소생술 5문항, 일반응급처치 15
문항으로 총 20문항이었으며, 각 문항은 4지 선다형으로 
문항에 대한 정답은 1점으로 산출하여, 최고점수는 2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상황 지식이 높다는 것을 의
미한다. Kim,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는 .78이였다.

2.4.2 응급상황대처능력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대처능력은 

근무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외상성 혹은 비외상성 상태의 
갑작스런 변화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Hwang, Lee[26]의 응급상황대처능력 도구를 노인의료
복지시설 요양보호사의 상황에 맞게 연구자가 일부 수정
하여 간호학 교수 3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 시설장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부터 내
용타당도를 검토 받은 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저 20점
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응급상황대처능
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wang, 
Lee[26]의 연구에서 Cronbach’ α는 .96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 α는 .71이였다.

2.5 자료분석과 통계방법
연구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력은 χ2 검정, 
t-test를 시행하였다.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변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및 One way ANOVA,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인 경우 사후검정은 Scheffe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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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CF(n=161) GH(n=75)
n(%) or M±SD n(%) or M±SD

Age
(yr)

<50 14 8.7 4 5.3
50～64 138 85.7 51 68.0
≥65 9 5.6 20 26.7

Average age 56.77±5.80 59.09±7.37

Education
<Middle school 38 23.6 17 23.0

High school 93 57.8 34 45.9
≥University 30 18.6 24 31.1

Career
(yr)

<1 22 13.7 11 14.7
1-5 77 47.9 42 56.0
≥5 62 38.5 22 29.3

Working type

9AM-6PM 38 23.6 13 17.3
2 Shifts 21 13.0 16 21.3
3 Shifts 59 36.6 18 24.0

Every 24 hours 43 26.7 28 37.3

Facility size 
(People)

<10 - - 75 100
10～29 55 34.2 - -
30～49 31 19.3 - -
50～99 31 19.3 - -
≥65 44 27.3 - -

Facility director Social Worker 75 46.6 75 100
Nurse 86 53.4 - -

Nurse Yes 115 71.4 12 16.0
No 46 28.6 63 84.0

Nurse working type

9AM-6PM 65 56.5 8 66.7
2 Shifts - - 4 33.3
3 Shifts 29 25.2 - -
Others 21 18.3 - -

Nurse's aide Yes 119 73.9 75 100
No 42 26.1 - -

Nurse's aide 
working type

9AM-6PM 109 91.6 71 94.7
2 Shifts 10 8.4 4 5.3

Night duty Caregiver 117 72.7 59 78.7
Nurse(Nurse's aide) 44 27.3 16 21.3

Emergency 
education method

Self-education 75 46.6 38 50.7
Self+External education 86 53.4 37 49.3

*ECF : Elderly Care Facilities, †GH: Group Home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elderly care facilities and group home caregiver           
 (N=236)

3) 응급상황에 대한 경험,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
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실시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 

근무 대학에서 연구윤리 위원회(IRB) 심의를 받았다(IRB 
No: SHIRB-202004-HR-108-02). 

3. 연구결과

3.1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의 
일반적 특성

시설과 공생 요양보호사의 연령은 50~64세가 각각 
138명(85.7%), 51명(68.0%)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93명(57.8%), 34명(45.9%)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시설군은 3교대 43명
(36.6%), 공생군은 24시간 교대 28명(37.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근무기간은 1~5년 미만이 각각 
시설군 77명(47.9%), 공생군 42명(56.0%)으로 높은 비
율을 보였으며, 시설군의 시설규모는 10~29인 55명
(34.2%)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장 직업군은 시설군은 간
호사 86명(53.4%)으로 많았고, 공생군은 사회복지사가 
75명(100.0%)이였으며, 간호사는 “있다”가 각각 115명
(71.4%), 12명(16.0%)으로 나타났고, 간호사 근무시간은 
시설군은 9-6시 65명(56.5%), 공생군은 8명(66.7%)을 
차지하였고, 간호조무사는 “있다”가 각각 119명(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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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Contents

ECF
(n=161)

GH
(n=75)

χ2/t p
n(%) or 
M±SD

n(%) or 
M±SD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Yes 111(68.9) 38(50.7) 8.42 .004*
No 50(31.1) 37(49.3)

Experienced
Emergency 
situation

Average 1.23±5.75 1.09±2.92 2.38 .019*
Loss of consciousness 1.04±0.23 1.03±0.16 0.22 .827

Dyspnea 1.41±0.93 1.03±0.16 4.13 <.001*
Airway obstruction 1.09±0.37 1.06±0.33 0.50 .620

Heart attack 1.07±0.37 1.00±0.00 1.17 .245
Fall down 1.16±0.51 1.00±0.00 1.94 .054

Hypoglycemia 1.13±0.52 1.08±0.27 0.50 .618
Abdominal pain, Nausea 1.72±1.10 1.37±0.88 1.78 .077

Melena, Hematemesis 1.14±0.48 1.00±0.00 1.81 .072
Fever, Dehydration 1.32±0.78 1.14±0.48 1.30 .195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2.12±1.34 1.55±1.06 2.36 .020*
Tube remove 1.19±0.56 1.14±0.54 0.51 .610

Dying sign, Burn etc. 1.06±0.24 1.03±0.16 0.86 .389

Emergency 
situation report

Nurse(Nurse's aide) 91(56.5) 21(28.0) 17.94 <.001*
Facility director 63(39.1) 51(68.0)

Calling 119 7(4.3) 3(4.0)

First aid manager

Facility director 29(18.0) 32(42.7) 27.84 <.001*
Nurse(Nurse's aide) 89(55.3) 20(26.7)

Caregiver 32(19.9) 16(21.3)
Social Worker 11(6.8) 7(9.3)

Experience of first 
aid

Yes 91(56.5) 51(68.0) 0.06 .809
No 70(43.5) 24(32.0)

Hospital transfer
time

Immediately 87(54.0) 41(54.7) 11.33 .010*
If it is bad to observe 16(9.9) 12(16.0)

If it is bad after first aid 58(36.0) 22(29.3)

When transferring 
to hospital
Companion

Caregiver 48(29.8) 33(44.0) 4.63 .201
Facility director 59(36.6) 30(40.0)
Social Worker 38(23.6) 10(13.3)

Guardian 16(9.9) 2(2.7)
First aid contents Vital sign 0.77±0.42 0.37±0.49 6.08 <.001*

Ice pack 0.94±0.23 0.85±0.36 2.02 .046*
Assistance with medication 0.84±0.36 0.64±0.48 3.26 .001*

Blood sugar test 0.52±0.50 0.49±0.50 0.32 .750
Oxygen supply 0.45±0.50 0.51±0.50 -0.86 .392

Basic life support 0.53±0.50 0.51±0.50 0.31 .755
Convulsion nursing 0.45±0.50 0.32±0.47 1.90 .059

Heimlich maneuver 0.78±0.42 0.75±0.44 0.54 .593

Splinting 0.41±0.49 0.45±0.50 -0.59 .557
Hemostasis, Wound dressing 0.55±0.50 0.69±0.46 -2.15 .033*

Suction 0.42±0.50 0.45±0.50 -0.46 .647
Calling 119 & guardian 0.74±0.44 0.91±0.29 -3.00 .003*

Emergency
coping abilities

Total 52.94±5.27 47.33±4.39 8.00 <.001*
Basic life support 23.24±2.82 21.00±2.65 5.80 <.001*
General first aid 29.70±3.62 26.33±2.90 7.05 <.001*

*p<.05, *ECF : Elderly Care Facilities, †GH: Group Home

Table 2. Comparison of experience in emergency situation and emergency coping abilities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group home caregiver                                                               (N=236)

75명(100.0%)으로 나타났다. 간호조무사 근무시간은 시
설군 9-6시 109명(91.6%), 공생군 71명(94.7%)으로 대
부분 이였으며, 야간당직 담당은 요양보호사가 시설군 
117명(72.7%), 공생군 59명(78.7%)으로 가장 많이 차지

하였다. 응급교육 실시방법은 시설군은 자체+외부병행 
교육이 86명(53.4%)으로 많았고, 공생군은 자체교육이 
38명(50.7%)으로 더 많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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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
ation

ECF(n=161) GH(n=75)

χ2/t p Ranki
ngContents

M±SD/
% of correct

answers
Contents

M±SD/
% of correct

answers

Basic 
life 

support

Total 11.60±2.09(53.5) Total 9.08±2.28(42.7) 8.39 <.001*
Sub total 2.22±1.12(44.4) Sub total 1.87±1.21(37.3) 2.19 .030*

Recovery time after
 cardiac arrest 94(58.4) Recovery time after 

 cardiac arrest 42(56.0) 1

When to conduct and  
 stop BLS 86(53.4) When to conduct and   

stop BLS 32(42.7) 2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64(39.8)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s 25(33.3) 3

Coping abilities in 
 cardiac arrest 61(37.9) BLS 22(29.3) 4

BLS 52(32.3) Coping abilities in 
 cardiac arrest 19(25.3) 5

General 
first 
aid

Sub total 9.39±1.90(62.6) Sub total 7.21±1.75(48.1) 8.39 <.001*

Abdominal pain 133(82.6) Stroke 51(68.0) 1

Severe bleeding 127(78.9) Complete airway 
 obstruction 51(68.0) 2

Hypoglycemia 126(78.3) Burn 50(66.7) 3
Burn 125(77.6) Severe bleeding 49(65.3) 4

Complete airway 
 obstruction 123(76.4) Hypoglycemia 41(54.7) 5

Stroke 119(73.9) Myocardial infarction 
& Angia 37(49.3) 6

Addiction 119(73.9) Convulsion 36(48.0) 7
Hypotension 115(71.4) Fever 35(46.7) 8

Myocardial infarction 
& Angia 100(62.1) Dyspnea 34(45.3) 9

Dyspnea 94(58.4) Abdominal pain 34(45.3) 10

Convulsion 93(57.8) Fall down 33(44.0) 11
Fever 89(55.3) Addiction 31(41.3) 12

Fall down 52(32.3) Hypotension 29(38.7) 13
Partial airway 
 obstruction 82(50.9) Partial airway 

 obstruction 29(38.7) 14

Cerebral hemorrhage 14(8.7) Cerebral hemorrhage 1(1.3) 15
*p<.05, *ECF : Elderly Care Facilities, †GH: Group Home

Table 3. Comparison of  knowledge of first aid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group home caregiver        (N=236)

3.2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
사의 응급상황 경험 및 응급상황대처능력

시설군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응급상황은 68.9%, 공생
군은 50.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χ2=8.42, p=.004). 경험한 응급상황은 평균 시설군
은 1.23±5.75회, 공생군은 1.09±2.92회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38, p=.019), 호흡곤란과 
치매정신행동증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 시 최초 보고를 시설군은 간호(조무)사 56.5%, 
공생군은 시설장 68.0%에게 하고 있었고, 집단간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χ2=17.94, p<.001).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처치 담당자는 대부분 시설군은 간호(조무)사 
55.3%, 공생군은 시설장 42.7%로 나타났으며, 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χ2=27.84, p<.001). 근무 중 응급
처치 경험은 시설은 “있다”가 56.5%, 공생군은 68.0%로 
나타났으나 두군간 차이는 없었다. 병원으로의 이송시기
는 두군 모두 “발생 즉시” 이송하는 것으로 각각 54.0%, 
54.7%로 나타났고, 집단간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χ
2=11.33, p=.010). 병원이송 시 동반자는 시설군은 시설
장이 36.6%로 가장 많았고, 공생군은 요양보호사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1호, 2020

246

Characteri
stics Categories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Knowledge of First Aid Emergency Response Capability 

ECF(n=161) GH(n=75) ECF(n=161) GH(n=75) ECF(n=161) GH(n=75)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Age
(yr)

<50 16.78±6.72 0.68 15.00±4.24 2.42 11.43±1.56 0.14 10.50±1.73 2.41 51.07±4.67 0.99 46.75±5.44 1.24
50～64 14.78±5.84 (.507) 12.81±1.94 (.104) 11.64±2.13 (.868) 9.29±2.04 (.097) 53.14±5.38 (.372) 46.86±4.24 (.297)
≥65 13.57±1.62 - 11.33±2.24 8.25±2.75 52.67±4.27 48.65±4.55

Education

<Middle 
school 14.04±5.35 1.43 14.40±4.34 1.06 11.18±2.10 1.88 9.06±2.38 0.15 53.05±5.83 0.30 48.94±3.72 1.79

High school 14.69±4.89 (.245) 13.74±2.71 (.357) 11.59±2.03 (.156) 8.88±2.43 (.861) 53.11±5.23 (.743) 47.29±4.49 (.174)
≥University 17.00±9.05 12.62±1.71 12.17±2.17 9.22±1.93 52.27±4.76 46.30±4.61

Career
(yr)

<1 13.08±4.36 1.15 13.00±2.45 3.64 11.36±1.94 1.61 9.09±2.21 0.02 51.68±2.84 0.72 47.27±5.55 0.19
1-5 15.59±6.69 (.321) 12.74±1.82 (.037)* 11.91±2.03 (.203) 9.12±2.16 (.981) 53.14±5.61 (.488) 47.10±3.92 (.825)
≥5 14.45±4.70 15.33±3.74 11.31±2.18 9.00±2.64 53.13±5.51 47.82±4.79

Working 
type

9AM-6PM 14.54±4.57 2.18 14.00±2.83 0.34 12.18±1.89 1.67 8.62±2.69 0.95 51.89±5.41 1.15 47.00±5.82 0.09
2 Shifts 11.67±6.37 (.094) 13.00±2.45 (.799) 11.48±2.56 (.176) 9.69±2.09 (.422) 52.67±3.15 (.330) 47.19±5.22 (.965)
3 Shifts 15.29±7.05 12.75±2.12 11.59±1.89 9.44±2.62 52.90±5.48 47.78±4.02
Every 24 

hours 16.06±3.72 13.59±2.98 11.16±2.21 8.71±1.94 54.05±5.63 47.29±3.51

Facility 
size

(People) 

<10 - 13.14±2.47 -2.74 - 9.04±2.33 0.36 - 47.17±4.43 -1.37
10～29 15.02±4.09 3.11 18.00±0.00 (.009)* 11.40±2.28 0.30 9.75±.96 (.550) 53.11±4.86 1.58 50.25±2.22 (.174)
30～49 11.70±5.86 (.029)* - 11.61±2.17 (.823) - 51.26±3.84 (.196) -

50～99인 17.00±6.77 c<d - 11.81±1.47 - 52.94±5.77 -
≥65 15.36±6.26 - 11.70±2.18 - 53.91±6.10 -

Nurse
Yes 15.96±5.62 3.23 13.71±3.73 0.35 11.82±2.03 2.09 8.92±2.78 -0.27 53.17±5.33 0.86 48.25±4.00 0.78
No 12.34±5.30 (.002)* 13.32±2.41 (.729) 11.07±2.14 (.038)* 9.11±2.20 (.789) 52.37±5.13 (.389) 47.16±4.47 (.434)

Nurse 
working 

type

9AM-6PM 15.50±3.50 0.86 14.40±4.34 0.74 12.11±2.16 1.77 9.00±2.00 0.02 52.82±4.88 0.37 49.38±4.47 2.08
2 Shifts - (.429) 12.00±0.00 (.493) - (.175) 8.75±4.35 (.891) - (.692) 46.00±1.41 (.180)
3 Shifts 15.68±7.16 - 11.28±2.12 - 53.41±5.87 -
Others 17.67±7.21 - 11.67±1.28 - 53.90±6.06 -

Night duty
Caregiver 14.63±5.52 -0.63 13.29±2.73 -0.42 11.56±2.06 -0.38 9.05±2.46 -0.28 52.57±4.91 -1.44 47.20±4.37 -0.49

Nurse
(Nurse's aide) 15.36±6.26 (.531) 13.70±2.49 (.677) 11.70±2.18 (.705) 9.19±1.52 (.784) 53.91±6.10 (.152) 47.81±4.59 (.626)

Emergency 
education 
method

Self-education 13.73±6.31 -2.24 12.71±1.88 -1.72 11.15±2.12 -2.64 8.53±2.13 -2.18 52.77±5.41 -0.37 46.89±3.73 -0.88
Self+External
 education 16.09±4.82 (.027)* 14.24±3.23 (.098) 12.00±1.98 (.009)* 9.65±2.32 (.032)* 53.08±5.18 (.713) 47.78±4.99 (.384)

*p<.05, *ECF : Elderly Care Facilities, †GH: Group Home

Table 4. Comparison of differentiation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knowledge of first aid, emergency 
coping abilities of caregiver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236)

44.0%로 많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응급처치 경
험 항목은 시설군은 해열처치, 복약도움, 하임리히법, 공
생군은 119 및 보호자 연락, 해열처치, 하임리히법 순이
었으며, 활력징후, 해열처치, 복약도움, 치매정신행동증
상에서 두군간에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응급상황대처능력은 100점만점에 시설군은 
52.94±5.27점, 공생군은 47.33±4.39점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8.00, p<.001), 기본심폐소생술
은 45점만점에 시설군 23.24±2.82점, 공생군은 
21.00±2.65점으로 집단간 통계적 차이가 있었으며
(t=5.80, p<.001), 일반응급처치는 55점만점에 시설군은 
29.70±3.62점, 공생군 26.33±2.90점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t=7.05, p<.001)(Table 2).

3.3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
사의 응급지식

응급처치 지식은 전체 20점 만점에 시설군은 11.60± 
2.09점, 공생군은 9.08±2.28점으로 시설군이 더 높았으
며, 집단간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t=8.39, p<.001).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본심폐소생술은 5점 만점에 시설군
은 평균 2.22±1.12점, 공생군은 1.87±1.21점으로 통계
적으로 차이를 보였고(t=2.19, p=.030), 일반응급처치는 
15점 만점에 시설군은 9.39± 1.90점, 공생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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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First Aid Knowledge Emergency 
Coping Abilities

r p r p r p

ECF(n=161)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1

First Aid Knowledge .01 .947 1
Emergency Coping Abilities .19* .045 .00 .988 1

GH(n=75)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1

First Aid Knowledge -.02 .897 1

Emergency Coping Abilities .26 .118 .18 .124 1
*p<.05, *ECF : Elderly Care Facilities, †GH: Group HomeTable 

Table 5. Comparison of cor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emergency situation and first aid knowledge, 
emergency coping abilities by elderly care facilities and group home caregiver                  (N=236)

7.21±1.7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8.39, 
p<.001). 응급지식 정답률은 시설군은 53.5%, 공생군은 
42.7%였으며, 하부영역별로 보면 기본심폐소생술은 시
설군 44.4%, 공생군은 37.3%, 일반응급처치는 시설군 
62.6%, 공생군은 48.1%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시설군에서 기본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회복가능시간 
58.4%(94명)로 가장 높았고, 심폐소생술 순서 32.3%(52
명)가 가장 낮았다. 일반응급처치는 복통이 82.6%(133
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 출혈 78.9%(127명), 저혈당 
78.3%(126명) 순이였으며, 뇌출혈이 8.7%(14명)로 가장 
낮았다. 공생군은 기본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회복가능
시간 56.0%(42명)로 가장 높았고, 심정지 시 대처사항이 
25.3%(19명)로 가장 부족하였다. 일반응급처치는 뇌졸
중 68.0%(51명), 완전기도폐쇄가 68.0%(51명) 가장 높
았고, 뇌출혈이 1.3%(1명)로 가장 낮았다(Table 3).

3.4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
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 경험,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력

응급상황 경험은 시설군에서는 근무인원(F=3.11, 
p=.02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사후검정 결과 
30-49인보다 50-99인일 때 응급상황 경험이 더 많았다. 
또한 근무간호사 여부(t=3.23, p=.002)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여 근무간호사가 있을 때 응급상황을 더 많이 경험 
하였고, 응급교육 실시방법(t=-2.24, p=.027)은 자체교
육보다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을 병행하는 경우 응급상황
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생군에서는 근
무기간(F=3.64, p=.03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응급지식은 시설군에서 근무간호사 여부(t=2.09, p=.038)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근무간호사가 있는 경우 응급
지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급교육 실시방법
(t=-2.64, p=.00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체교
육과 외부교육을 병행하는 경우 응급지식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대처능력은 시설군, 공생군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3.5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
사의 응급상황 경험,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
력간의 상관관계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 경험,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시설군은 응급상황 경
험과 응급상황대처능력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요
양보호사의 업무특성에 맞는 응급상황대처능력을 강화시
키기 위한 응급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시설군과 공생군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응급상황을 비
교한 결과 1년동안 시설군 68.9%, 공생군 50.7%로 시설
군에서 응급상황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선행연구가 확인되지 않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Noh 
et al[20]의 연구에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시설군의 장기요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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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비율이 48.1%, 공생군은 46.7%로 시설군의 1, 2
등급 비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Yoo 
et al[21] 연구에서 요양 필요도가 높은 신체기능 점수 1
순위자의 비율이 시설군은 31.2%, 공생군은 26.3%로 시
설군이 공생군보다 건강상태나 신체적 의존도가 더 높은 
중증노인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두집단
에서 경험한 응급상황 내용은 시설군, 공생군 모두 치매
정신행동 증상과 복통 및 구토를 공통으로 가장 많이 경
험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설군은 호흡곤란, 공생군은 튜
브빠짐으로 나타났다. 치매정신행동 증상은 치매노인의 
80∼90%가 한가지 이상의 문제행동을 보일뿐만 아니라
[27], 그 빈도와 심각도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치매노인
보다 시설 입주 노인에게 더 높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으
로 보여지며[28], 또한 질병이 진행될수록 유병률이 증가
하기 때문에 집단에 상관없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9]. 치매정신행동 증상은 치매 환자에게 생기
는 비현실적인 생각, 조절되지 않는 감정 등 부적절한 행
동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러 선행연구[17,30]에서 요양보
호사들은 정신행동문제 대처방법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요구도 또한 높게 제시하고 있
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정신행동 증상에 효율적으로 대
처할 수 있도록 치매정신행동 증상별 대처방법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로 되며, 교육을 제공할 때는 요양
보호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론중심의 교육보다 표준화
된 대처방법을 사례중심으로 동영상을 개발하여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30-32]. 복통은 노인에서 흔한 증상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65세이
상 노인 환자의 1/2정도가 입원이 필요하고, 1/3정도는 
수술을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원인이 되는 이상징후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복통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33]. 호흡곤란은 대부분의 장기요양서비
스 현장에서 다발하는 응급문제로 기존연구[27,34] 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호흡곤란의 경우 즉시 처치하지 않을 
경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 노인의 이
상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방법과 호흡곤란 발생 시 
긴급하게 전문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전략을 숙
지시킬 필요가 있겠다. 한편 공생군의 경우 노인들이 가
지고 있는 튜브가 빠져 자주 어려움에 직면하였다고 응
답하였는데, 입소노인의 대부분이 뇌혈관질환 및 만성질
환 등 복합성 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아 위관영양튜브, 유
치도뇨관, 기관절개관, 담즙백, 장루백 등 각종 튜브를 착
용한 경우가 많다[35].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튜브가 빠질 

경우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하나 본 연구에 참여한 공생
군의 경우 간호사가 16%만 근무하고 있어 튜브빠짐 상
황을 대처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연구에서 시설군은 기관규모가 50-99인이 
30-49인 보다 응급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Ko[36]의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감염관리 인지
도 및 수행도가 50～100인 그룹이 그 이하 규모보다 높
아 본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기관규모가 클 경우 다양한 
수준의 노인들이 입소하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가 많을수록 지식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 깊게 인식하여 응
급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노
인복지법 시행규칙 22조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 및 직
원배치 기준은 입소자 30명 이상과 이하로 구분되어 있
어 기관규모 50-99인과 30-49인의 경우 인적, 물적 자
원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기관규모가 크다는 
것은 인력이나 장비 등 인프라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37,38], 서비스 질이 향상되면서 응급상황을 구체
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시설군 요양보호사는 간호사가 같이 근무할 경우 
응급상황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전문
의 수가 많은 경우 환자의 초기상태변화를 잘 인지할 수 
있어, 전문의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결과가 좋
아진다는 기존 연구[37,39,40] 결과와 비슷하였다. 본 연
구에서 시설군의 경우 간호사가 근무하는 비율이 71.4%
로 높아 평소 근무하는 간호사로 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평
가된다. 따라서 노인 응급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인력 배치기준에서 간호
(조무)사를 간호사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시설군은 응급교육을 자체교육과 외부교
육을 병행하여 받은경우 응급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선행연구의 부재로 비교분석은 어려
우나 현재 요양보호사에게 제공되는 응급교육은 국민건
강보험공단 주최의 치매전문교육 기본과정에 3시간 실시
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은 없다
[17]. 더욱이 이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재
가요양보호사로 제한되어 있어 시설 요양보호사는 교육
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때
문에 각 장기요양 기관별로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
기 위해 자체교육을 수행하거나[9,18], 외부교육과 병행
하여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7,41]. 그러나 자체교육은 질 보장이 어려울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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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도 많으므
로 인해 외부교육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 본 대상자들
의 경우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을 병행할 때 전문지식이 
증가되어 응급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연구[13,15,17]에서 요양보호사의 
응급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응급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한 현실이므로 응급대처역량에 대한 전
문성을 향상 시킬수 있는 실무현장 위주의 응급교육프로
그램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공생군에서는 근무기간에 따라 응급상황을 더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42]의 연구결
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근무기간이 많을수록 업
무경험과 더불어 전문지식이 축척됨으로써 응급상황을 
빠르게 인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군과 공생군 요양보호사의 응급
처치 지식을 비교하여 보면 전체 20문항에서 시설군은 
11.60±2.09점(100점 환산 58.0), 공생군은 9.08±2.28
점(45.4)으로 시설군의 응급처치 지식수준이 더 높았다. 
시설군의 경우 간호사 근무비율이 71.4%로 공생군보다 
높아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응급교육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또 응급교육을 자체 및 외부교육을 병행
하여 이수하는 비율이 53.4%로 공생군 49.3%보다 높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두집단의 응급지식 문제 
정답률은 시설군 53.5%, 공생군 42.7%였으며, 기본심폐
소생술은 시설군 44.4%, 공생군 37.3%, 일반응급처치는 
시설군 62.6%, 공생군 48.1%로 전반적으로 시설군의 정
답률이 더 높았다. 기본심폐소생술은 두집단 모두 심정지 
후 회복가능 시간과 심폐소생술 실시 및 정지시기를 가
장 잘 숙지하고 있었고, 시설군은 심폐소생술 순서, 공생
군은 심정지시 대처사항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 응급처치는 시설군은 복통, 출혈, 저혈당, 공생군은 
뇌졸중, 완전기도폐쇄, 화상, 출혈 등에 대해 가장 잘 숙
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두군 모두 주로 평소 근무중 경험
한 응급내용으로 자주 응급상황을 경험하면서 응급지식
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시설군은 뇌출혈, 낙상, 부분기도폐쇄, 공생군
은 뇌출혈, 부분기도폐쇄, 저혈압순으로 나타났다. 두집
단 모두 뇌출혈과 부분기도폐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
았는데 뇌출혈은 뇌졸중이 뇌허혈과 뇌출혈로 분류되기 
때문에 뇌졸중에 속하는 질병이지만 요양보호사들은 뇌
졸중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뇌출혈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도폐쇄는 증상의 
수준 정도에 따라 완전, 부분으로 분류하는데 기도폐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나 세부로 구분하여 완전, 부
분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교육 제공 시 뇌출혈, 기도폐쇄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낮은 지식을 보인 응급항목에 대해서는 교육내용의 보완
과 함께 집중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응급지식은 대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본연구에서 두집단 모두 응급처치 지식이 
60점이하로 낮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Kim, Kim[13] 
56.7점, Kim[15]의 연구에서 시설군 49.6점, 재가군 
46.2점으로 전반적으로 60점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였
다. 이는 응급관련 직무교육의 부재로 요양보호사로 업무
를 수행하면서 응급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
한적이고, 또한 비의료인이며, 대부분 고령으로[17] 의학
용어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본 대상자도 시설군 56.7세, 공생군 
59.1세로 높은 평균연령과 함께 교육정도가 시설군은 
81.4%, 공생군 68.9%가 고졸 출신으로 의학용어를 이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양보호사와 
같은 인력의 체계화된 교육은 노인에 대한 지식은 물론, 
서비스 양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에게 발생
하는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
킨다고 한다[32]. 그러므로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대처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및 훈련이 가장 효
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며, 응급교육은 수행능력을 높이
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육내용에 대한 기억은 90일 이내
에 빠르게 감소한다는 Anderson, Gaetz와 Masse[43]
의 주장을 고려하여 실습위주의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응급사례를 바탕으로 동료 요양보호사들
과 상호작용적 토론과 경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처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기반 교육(Case-based 
learning)으로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 더욱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시설군은 간호사가 함께 근무할 경우 응
급처치 지식이 더 높다고 하였다. Ha,  Cho[30]의 연구
에서 치매교육에서 강사로 대학교수와 간호사를 희망자
로 선택한 집단에서 교육요구도가 높아 본 연구와 유사
한 흐름을 보였다. 요양보호사 대상 Kim, Jang[17]의 연
구에서도 현장경험이 많은 강사들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
여 맥락을 같이 하였다. 노인요양시설에 이론 및 실무 경
험이 풍부한 간호사가 근무할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요
양보호사들에게 즉석에서 현장중심의 응급처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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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Noh et al[20]는 장기요양시설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기관은 아니지만 거주하는 대부분의 노인이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고 건강상태가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올바
른 건강평가와 관리를 위해 간호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간호조무사 보다는 의료인인 간호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
비스가 적합하다고 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한편 공생군의 경우 자체교육과 외부교육을 병행하는 
경우 응급지식이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이는 Youn[44]
의 연구에서 당뇨환자의 교육방법에 따라 지식인지 점수
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여러 선
행연구[17,41]에서 요양보호사는 직무교육에 대한 요구
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생군의 경우 소규모 
시설이라는 한계로 85% 기관에서 간호조무사 1명만 근
무하고 있고, 시설 규모와 재정적인 한계로 7.4% 기관에
서만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어 전문적인 건강관리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20]. 본 연구에서도 공생군
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6%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
라 시설장의 직업군이 대부분 사회복지사로 의학적인 전
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급대처교육을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어 응급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체교육
과 외부교육을 병행할 경우 응급지식이 더욱더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시설과 공생군의 응급상황대처능
력은 시설군은 52.94±5.27점(100점 만점), 공생군은 
47.33±4.39점으로 시설군의 대처능력이 조금더 높았으
며, 하위영역별로 보면 기본심폐소생술(45점 만점)은 시
설군  23.24±2.82점, 공생군 21.00±2.65점, 일반응급
처치(55점 만점)는 시설군 29.70±3.62점, 공생군 
26.33±2.90 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시설군의 응급대처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시설군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등 필수인력 및 의료인력 등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업
무형태가 조직구조에 따른 위계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응급문제 발생 시 업무영역별 협력과 대처가 가
능하여 응급상황대처능력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본 연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공생군은 28.0%만 간
호(조무)사에게 보고하는 반면 시설군은 56.5%가 간호
(조무)사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 간호사가 응급상황을 체
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을 보면서 학습한 결
과로 이해된다. 또한 시설군의 요양보호사가 응급상황을 
더욱더 많이 직면하면서 잦은 응급상황 경험을 통해 응
급상황대처능력에 대한 지식 및 know-how가 축척되어 

대처능력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생군의 경우 시설
군에 비해 인력구조적인 측면에서 열악하여 시설장 겸 
사회복지사 1인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재할 경
우 시설장의 관리, 감독 없이 요양보호사가 단독으로 노
인을 돌보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공생군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도 시설군 요양보호사와 마찬가지로 
1, 2등급의 중증도가 높은 노인을 돌보고 있는 상황을 고
려한다면 시설군 못지 않게 응급대처능력이 높이 요구되므
로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의 응급상황대처능력은 두집단 모두 본 
도구와 같은 도구로 연구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69.61
점[45], 다중이용시설 근무자 74.26점[26]과 비교하여 
대처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장
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 생명이 위급한 노인을 가장 먼저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임을 감안할 때 노인 응급상
황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요양보
호사가 응급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직무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응급교육 컨텐츠를 포함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시설
군 요양보호사는 상관관계에서 응급상황 경험이 많을수
록 응급상황대처능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기존연구
[13,14] 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요양보호사
는 노인들을 직접 돌보면서 잦은 응급상황 경험을 통해 
응급처치 수행빈도 및 숙련도가 상승하면서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
된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시설군 56.5%, 공생군 68.0%가 
응급처치를 경험하였다고 하여 공생군의 응급처치 수행
률이 더 높았으며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공생군의 경
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68.0%가 시설장에게 가장 먼저 
보고를 하여 응급처치를 하고 있으나, 시설장 직업군이 
100% 사회복지사로 비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간호사는 
16.0%, 간호조무사는 100% 근무를 하고 있으나, 근무시
간이 대부분 9A-6P비율이 높고, 또 야간에 요양보호사
의 72.7%가 당직을 단독으로 담당하면서 자주 응급상황
을 직면하면서 응급처치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확인된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응급실로 이송 시 시
설군은 시설장이 36.6% 가장 많이 동반하고 있으나, 공
생군은 요양보호사가 44.0%로 동반하고 있었다. 이는 기
존연구[9,34]들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요양보
호사가 최초로 응급상황을 직면하면서 노인의 응급상태
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진에게 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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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실시한 응급
처치는 시설군은 해열처치를 가장 많이 수행하였으며, 그
다음 복약도움, 하임리히법, 활력징후 순으로 실시하였
고, 공생군은 119 및 보호자 연락이 가장 많았고, 해열처
치, 하임리히법, 지혈, 상처소독 순으로 나타났다. 두군이 
실시한 응급처치 수행률은 대부분 시설군에서 더 높은 
수행률을 보였으며, 응급처치 내용은 순서에 약간의 차이
는 있으나 공생군에서 119 및 보호자 연락을 가장 많이 
수행한 것외에 거의 유사하였다. 공생군의 경우 응급상황
이 발생하면 간호(조무)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의 생
존율을 높이고, 더 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차
응급처치를 실시하면서, 전문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최초반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집단 모두 응급상황대처능력은 일반
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Kim[15]의 연구에서는 근무경력, Kim, Kim[14] 연구에
서는 근무시간, 돌봄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어 본 연구와 
달랐다. 이는 근무경력이 쌓일수록 실무경험을 통해 응급
처치 수행빈도 및 숙련도가 상승하고, 근무시간이 많고 
돌보는 인원이 많으면 응급상황 발생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져 응급상황대처능력을 높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스스로 응급상황대처능력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여러변인
에 관계없이 응급상황대처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바 장기요양 서비스 수
혜자의 가파른 증가와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수적 증
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와 함께 노인의 응
급상황 발생률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시설 종사자
들의 전문적인 응급대처능력 또한 높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의료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노인응급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요
양보호사는 간호사가 같이 근무할 경우 응급처치 지식이 
더 높아진다고 하여 노인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
치기준을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는 것으로 개정하여 전
문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한 팀으로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면서 입소노인의 
다양한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와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수행함

에 있어 일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일부 지역 노인요양시
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하였
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
지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연구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규모에 따라 구
분되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
하는 응급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서비스를 주도
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응급상황대처능력의 
차이를 확인하여 기관규모 특성에 맞는 응급교육프로그
램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서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시설과 공생 요양보호사가 경험한 응급
상황 및 응급지식, 응급상황대처능력을 비교해 본 결과 
기관규모별로 모든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인이 부족한 노인의료복
지시설의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상상황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속적이고 충
분한 교육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규모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응급교육을 개발하여 적용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응급역량
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므로 서비스 질 향상
을 위해 응급관련 전문성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 요양보호사의 
응급대처능력을 평가하는 응급상황에 대한 인지도 및 수
행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라 응급대처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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